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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KDI 경제동향 2022.7월 호
  [ 요약 및 평가 ]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이 개선되었으나 대외여건의 악화로 제조업은 정체되면서, 경기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을 지속

  l 방역조치 해제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며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함

     w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등 방역조치 해제의 영향이 컸던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생산의 증가폭이 확대됨

     w 고용시장도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

  l 그러나 지정학적 위험의 장기화와 주요국의 긴축기조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제조업이
정체되면서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음.

     w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했던 반도체 등 ICT 부문의 생산은 대외여건 악화로
감소세를 보임

     w 아울러 물가상승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심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모습

   [ 구체적 지표 ]

  l 경기
     w 5월 전산업생산은 전월(4.4%)보다 높은 7.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계절조정 감안하면 0.8% 증가함.
     w 제조업은 출하(4.3%)가 증가하고 재고율(117.4%→114.5%)은 하락하였으나

평균가동률(76.7%→75.7%)은 전월(4월)에 이어 낮아지는 모습
     w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험요인과 함께

높은 물가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요 기업심리 지표가 하락함.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로 파급되는 모습
      - 고물가와 대외 하방요인의 확대로 기업심리지수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하며 

향후 경기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을 시사

  l 소비
     w 5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가 증가하였으나 내구재의 감소세는 지속되며 전월(0.4%)에

이어 0.7%의 낮은 증가율 기록
     w 서비스업생산은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전월(5.0%)보다 높은 7.5%의 증가율을 기록
     w 한편,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2.6)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96.4를 기록
  l 수출 : 수출은중국의봉쇄조치가완화되며일평균기준으로증가세확대(10.7%→15.0%)
  l 노동시장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서비스업 반등하며 고용회복세
  l 물가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급등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아

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함
     w 6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전월(5.4%)보다 높은 6.0%의 상승률을 기록
     w 상품물가(7.6%→8.5%)는 국제유가 상승에 주로 기인
     w 서비스물가(3.5%→3.9%)는 개인서비스가격(5.1%→5.8%)를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바로가기

한국개발연구원

 

 

https://www.kdi.re.kr/kdipreview/doc.html?fn=17601_43246&rs=/kdidata/preview/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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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중국의 주택구매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사태와 평가 
  w 배경
    중국 부동산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 여파로 주택건설이 중단되면서 주택구매자들의 주택
담보대출 상환 거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

  w 현재 상황을 중국판 모기지 위기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가? ⇒ 없음
  w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는 자의인가? 상환능력을 상실해서 인가?
    ⇒ 자의,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크게 반발
  w 현재 상황에 대해 은행과 정책당국은 어떤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가?
    ⇒ 주택담보대출이 은행 대출자산의 20%를 차지, 은행 수익성 악화 우려
  w 중국주택시장의 대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 긴급 구제금융 지원
  w 구제금융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능성은 없는가? ⇒ 있음. 그래도 지원 필요
  w (시사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고조되면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로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경우 중국 경기둔화를 가속시키면서 사회
안정에 걸림돌이 될 전망

■ 최근 신흥국의 외환 및 금융시장 불안 대응 현황
 - (이슈) 그동안 미국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로 신흥국 전반에서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금융
시장 불안도 심화함에 따라 주요 신흥국들의 최근 정책 대응을 점검

 - (각국 대응 현황)
   인도는 외화자금 유입 촉진 / 중국은 자본유입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 대책 추진
   칠레는외환시장개입 / 대만은증시안정대책발표 / 인도네시아는중앙은행보유국채매각

 

■ 노드스트림1 재가동 이후 EU 가스수급 및 영향 평가
 - (이슈) 노드스트림1 보수기간종료(7.21일) 후러시아는對 EU 가스공급을재개하기로했지
만 공급규모를 축소키로 함에 따라 향후 가스 수급 상황 및 영향을 점검

 - (가스수급전망) 러시아의추가공급축소위험이잔존하고있어 EU의수입처다변화, 수요
억제 정책 도입 등 불구 겨울철이 다가올수록 수급불균형은 심화될 가능성

 - (영향) 물가 상방압력 가중, 경기침체 위험 확대로 인해 경기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정
책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유럽중앙은행 통화긴축 딜레마도 가중될 우려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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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출처

■  2022년 5월 재정동향 (월간 재정동향 7월호)
 - (재정 운용 동향) 
    ① 총수입: 국세․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한

48.2%
    ② 총지출: 2차 추경 확정 직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3.0조원) 지급 조치 등으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한 50.4%
    ③ 수지: 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1.2조원 적자,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 △22.7조원 확대
    ④ 채무: 5월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4월말 1,001.0조원 대비 17.8조원 늘어난

1,018.8조원(2차 추경 기준 ‘22년말 전망 : 1037.7조원)
      ※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지방정부 채무는 연1회 산출)  

 ☞바로가기

■ 유류세 인하로 전국 시군구 세입 감소 전망
 - 세법상 유류세란 용어는 없음. 정확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를 뜻함.
 -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분 자동차세(교통세의 26%)*, 부가가치세(10%)가 자동으로 따

라 붙어서 유류세라고 부름.  
 - 세법상 교통세는 휘발유가 리터당 475원, 경유가 340원으로 정해져 있음. 유류 가격이 오

른다고 해서 이 금액은 바뀌지 않음. 
 - 교통세는 정액으로 돼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때문에 통상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기 위해 하는 정책 결정은 교통세를 탄력세율 범위
에서 조정하는 것임.

 *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는 정유업자, 유류 수입업자가 매월 반출한 유류에 대해 주행
세를 산출해 다음달 말까지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한다. 주행세
를 징수한 시장·군수가 그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장에게 징수액을 송금하면 울산시장
은 25일까지 전국 시군별로 배분해 보내 준다. SK, 현대 등 납세 규모가 큰 업체가 울
산시에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위해 울산시장을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했다.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서울신문기사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255&menuNo=4010100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14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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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제정 ′22.6.10. 시행 ′23.1.1.)
  -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

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의 변동(참고)

연도 정책내용 세부내용

2017~2021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9호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신설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
행정안전부가 소멸위기에 있는 기초지자
체인 인구감소지역(889개)와 관심지역(18
개) 지정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22조~제29조 신설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을 10
년(2022~2031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
응기금” 도입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인구감소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근거 
마련

☞바로가기

■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 (개정 ′22.6.30. 시행 ′22.6.30.)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 현재‘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과세표
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도에 한정하여‘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낮추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바로가기

■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개정 ′22.8.2. 시행 ′22.8.2.)
 - 현재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1주택자이고 주
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
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개시일 당시 다주택자이거나 주택
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라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
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상생임대차계약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바로가기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D%B8%EA%B5%AC%EA%B0%90%EC%86%8C%EC%A7%80%EC%97%AD+%EC%A7%80%EC%9B%90+%ED%8A%B9%EB%B3%84%EB%B2%95#undefined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3557&lsId=&efYd=202206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4025&lsId=&efYd=202208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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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방향
  - 정부별 균형발전 핵심지표(인구, 재정자립도)에 따른 시도별 순위 변화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서울 1 7.43 4 7.20 4 7.14 4 6.79

부산 7 6.46 7 5.88 9 5.34 9 4.78

대구 6 6.46 6 5.98 8 5.43 8 5.25

인천 2 7.10 3 7.33 3 7.33 3 6.97

광주 8 6.07 8 5.83 6 5.59 7 5.46

대전 5 6.88 5 6.75 5 6.31 6 5.68

울산 3 7.09 2 7.38 2 7.65 5 6.48

세종 7 5.57 1 8.10

경기 4 7.04 1 7.48 1 8.08 2 8.09

강원 12 3.13 13 3.20 15 2.89 15 2.83

충북 11 3.51 11 3.82 12 3.73 12 3.96

충남 13 2.94 12 3.46 13 3.73 13 3.85

전북 14 2.90 14 2.87 16 2.67 16 2.61

전남 16 2.12 16 2.01 17 2.01 17 2.24

경북 15 2.80 15 2.76 14 2.93 14 2.99

경남 10 3.75 9 4.07 10 4.37 11 4.35

제주 9 4.35 10 3.98 11 4.23 10 4.59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예산기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정부는 결산기준임

  * 인구증가율은 각 정부 중반시점을 기준으로 40년 평균증가율 기준, 재정자립도는 각 정부별 초기 

3년 평균 재정자립도 기준임.

  - (강원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인구와 재정자립도 모두 낮은 수준,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하락

  -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 기존의 장소기반 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산업위기대응특
별지역, 고용위기대응지역, 여러 특구지역제도 등의 장소기반 정책은 한계

     ⇒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이 입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감면 정책과 규제혁신제도가 이뤄지는 공간을 조성하고 조성
해야할 필요

    ∙ 지역특화산업 육성 필요 ⇒ 자생적이고 차별적인 산업에 정책역량 기울여야

    ∙ 지역의 균형발전 수준과 지표를 보다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야

☞바로가기

산업연구원

https://www.kiet.re.kr/flexer/view.jsp?FileDir=8O2ovVDXsNXoFL3zWZliy06wvs25szauYwPV5GPZHUY%3D&SystemFileName=V87iQeowQIXoeRwSK1pKlYKBxk19et7yrTCEqvjCFxnolttVg5vDGfEtk26aKwK0&ftype=pdf&FileName=2022%20%EC%82%B0%EC%97%85%EA%B2%BD%EC%A0%9C%207%EC%9B%94_%ED%8A%B9%EC%A7%9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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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 (법적근거 및 용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제298조에 따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10년간 운영 / 시도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제22조 제1항) 이때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재원은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씩 출연하는 정부 출연금이다(제23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용도로 운용된다(제24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되는데, 광역지원 계

정은 전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기초지원계정은 75%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제25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한다(제
25조 제4항) 2022년 2월 10일 제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첫째, 광역지원계정은 투자계획과 무관하게 배정된다.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인구감소지역 비율․인구감소지
수․재정․인구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나머지 10%는 인구 및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서울시와 세종시는 제외한다. 둘째,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하고, 5%는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
지역․관심지역이 제출한 투자계획의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등을 고려해 차등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관심
지역이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친 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조합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지방

소멸대응기금 관리조합”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관리․운용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제26조 제2항) / 조합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 (투자계획)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이 지방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소멸대응기

금 활용에 관한 투자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27조 제1항)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위원회가 광역지원계정 또는 기초지
원계정의 운영계획의 수립․변경을 심의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으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제27조 제2항)
  - (투자협약) 중앙정부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 등

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29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의 한시적 기금이기 때문에 장
기사업발굴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한 행안부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제시하면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이 중앙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할 것을 권

고하고 있다. 
  - (성과분석)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현재 성과분석 기준 마련 용역 중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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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정 현황)
연도 2022년 2023년

구분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광역자치단체
(15개)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광역자치단체
(15개)

전체
예산

7,500억원의 75%
(5,625억 원)

7,500억원의 
25%

(1,875억 원)

1조원의 75%
(7,500억원)

1조원의 25%
(2,500억원)5,625억원의 

95%
(5,343억 

7,500만원)

5,625억원의 
5%

(281억 
2,500만원

7,500억원의
95%

(7,125억원)

7,500억원의
5%

(375억원)

최대
배정액 120억원 30억원

378억원
(전남)

160억원 40억원
505억원
(전남)

평균
배정액 60억원 15억 6,000만원 -

80억 
1,000만원

20억 
8,000만원

  - (유사한 재정지원 제도) 
    ü 지역상생발전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를 근거로 하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서울․인천․경기)가 재원을 출연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 조정장치임. 
      ∙ 2010년 신설된 지방소비세 신설당시 지방소비세의 세원이 수도권 광역자치

단체로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세원의 일부를

출연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설계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

(단위: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재정지원
계정 3,558 3,711 1,807 1,915 2,169 2,215 2,340 2,226 2,436 2,503

융자관리
계정 - - - 3,756 2,120 2,400 2,727 3,263 4,802 4,150

전환사업
보정계정 35,681 35,681 45,992

    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
      ∙ 지역자율계정은 도서(섬), 지방소도읍, 접경지역, 농어촌 등의 생활기반 확충

과 관련한 사업을 보조하는 재원임.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국고보

조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함.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은 재정력을 기준으

로 재원이 배분된다는 점과 지역밀착형 사업에 지원되는 중앙정부 재원이라

는 점에서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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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역자율
계정 3,558 3,711 1,807 1,915 2,169 2,215 2,340 2,226 2,436 2,503

지역지원
계정 - - - 3,756 2,120 2,400 2,727 3,263 4,802 4,150

전환사업
보정계정 35,681 35,681 45,992

    ü 비교표
구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재정지원계정) (전환사업보정계정)

목적 지방소멸 방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완화
균특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국가균형발전

재원
출연주체

중앙정부
(지방재정공제회)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중앙정부

최대
관리주체

지방소멸대응기금조합
(지방재정공제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재정공제회)

기획재정부

재원
수령주체 지방소멸지역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균형발전 관련 사업
을 실시하는 지자체

재원규모 연간 1조원
(2022년 7,500억원)

2022년 2,503억원
2022년 4조 
5,992억원

2022년 2조 3천억원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유사점

-

한시적기금 중앙정부 재원

동일한 조합에서 관리 지역밀착형 사업지원

지자체가 사전계획 
수립 포괄보조금이므로 주

어진 한도내에서 지
자체가 사업추진조합에서 매년 

성과분석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차이점

재원출연주체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재원출연 주체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이므로 지
자체가 대응지방비를 
부담해야함

지방소멸 위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쟁점사항) 
   ∙ 10년의 한시적인 기금이므로 10년 후 없어질 것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할 수밖

에 없다는 지적임.
   ∙ 매년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면 중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매년 성과가 도출되

는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 지방소멸기금을 받으면 오히려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한 역차별을 받을 가

능성이 높음.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차액을 기준으
로 산정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증가하면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해 해당지역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게 됨.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것보다 특별한 노력을 기

울이지 않고 보통교부세를 받는 것을 선호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아이디어 발

굴해 투자계획수립, 기금용도제한 but 보통교부세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일반재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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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은 일정

수준의 보통교부세를 받게 됨.
  - (향후과제) 
   ∙ 연계와 협력을 통한 거점사업 실시

   ∙ 성과분석 이후 컨설팅과 사례 공유를 통한 중장기적 후속조치

   ∙ 지방소멸 대응의 동기부여
     ⇒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수입을 제외하는 방안 고려

☞바로가기

■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수립 방향과 전략  - (논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418개의조항으로이루어져있는반면강원특별자치도는 23개 
조항에 불과하여 개념만 있고 구체적인 특례조항은 모두 빠져 있는 상황임.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와 같은 비전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함. 최우선적으로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결론)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도민의 삶의 질
은 후퇴하여 절반의 성공임. 규제완화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존재하
며 투자유치, 지역개발만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면 도민의 삶의 질이 악화될 수 있음.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수립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자연자원, 청정자원 등)가 훼손되
지 않고 보전되며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규제완화보다는 규제
합리화(규제완화 + 규제강화)를 바탕으로 구체화해야 함.

☞바로가기

■ 강원도 인구변화 실태와 시사점
 - (실태)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방의 지역소멸 가속화

 - (결론)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교육을 통한 20대 인구 늘리기
     ⇒ 캠퍼스 혁신파크·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RIS) 등과 연계, 첨

단일자리 창출  / 채용연계 계약학과 운영 지원 / 공공기관 지방이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늘리기

     ⇒ 워케이션* 유치를 위해 공유오피스,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모색 필요
       *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형태 및 여행트렌드

☞바로가기

강원연구원

강원연구원

http://drm.nars.go.kr:7003/sd/imageviewer?doc_id=1O6e_BPOUbH&DocId=1O6e_BPOUbH&documentId=&DOCUMENTID=&DOCUMENTID=&EdmUserId=datauser&ViewerYn=Y&type=S&fileName=KE5BUlMg7J6F67KVwrfsoJXssYUgMTA47Zi4XzIwMjIwNjMwKeyngOuwqeyGjOupuOuMgOydkeq4sOq4iOydmCDrj4TsnoUg67CPIO2Wpe2bhCDqs7zsoJwt7KSR7J6l6riw7KCBIOygleyxheqzvCDqsbDsoJAg7KCE65617ZmULnBkZg%3D%3D
http://www.rig.re.kr/front/report/memo/rigBriefs/boardView.do?board_key=114795
http://www.rig.re.kr/front/report/memo/rigBriefs/boardView.do?board_key=114895


11

 5. 뉴스브리핑  출처

■ 2022.6월 국세수입 현황 :
   6월 국세수입 누계 218.3조원, 전년 동기대비 +36.5조원, 진도율 55.0%
  - (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9.3조원 증가
    * 상용근로자수(월평균, 만명): ('20.12~'21.5) 1,470 → ('21.12~'22.5) 1,549 <+5.4%>

  - (법인세)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23.8조원 증가
    *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개별) : ('20) 67.5 → ('21) 106.8 <+58.2%>

  - (부가가치세)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0조원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기비, %): ('21.3분기)+5.6, ('21.4분기)+6.4, ('22.1분기)+2.8

수입액(억불) : ('21.1~5월) 2,354.1 → ('22.1~5월) 3,006.1 <+27.7%>

  - (교통세) 유류세 인하* 등에 따라 △2.9조원 감소
    *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21.11.12~'22.4.30(20%), '22.5.1~6.30(30%))

  - (기타) 2.3조원 증가
 ☞바로가기

■ 257개 지방공기업 2021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함. 

  - 평가방법은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의 3개 분야 20여개의 평가지표가 
활용됨.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에 모두 공개됨

  -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임직원이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함. 또한 기관장과 임원의
다음연도 연봉이 5~10%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음. “가 ~ 마 5등급 체계”

  - 나급 : 원주 하수도, 강릉 시설관리공단, 동해 시설관리공단, 동해 하수도, 
    다급 : 강원도 개발공사, 춘천 시설관리공단, 춘천 하수도, 강릉 하수도, 속초시 시설관리

공단, 속초 하수도, 영월 시설관리공단, 정선 시설관리공단, 
    라급 : 원주 시설관리공단

   ☞바로가기

■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에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주문
  * 지방공공요금 :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 전철료 등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6% 상승함에 따라,
7월 7일(목) 오후 4시에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지방물가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함. 

 -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경남도, 제주도는 하반기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으며, 부산시, 전남도, 경북도도 동결을
검토 중임.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476&menuNo=4010100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3622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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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뉴스브리핑  출처

 ■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함. 
  - 법인세 : 세율 - 최고세율을 25%→22%로인하 / 과표구간 – 4단계→2~3단계로단순화
  -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 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 6% 12%
국가전략기술 6 → 8% 8% 16% 4%

  - 가업상속공제* 확대 : 매출액 0.4조원 미만 → 매출액 1조원 미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된 상속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 23년 → 25년
*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보유금액 기준 종목당 10억원 → 100억원으로 상향

  - 증권거래세 인하 :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23년 → 25년

*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 1,200 6%       ~ 1,400 6%
1,200 ~ 4,600 15% 1,400 ~ 5,000 15%
4,600 ~ 8,800 24% 5,000 ~ 8,800 24%

 8,800 ~ 15,000 35%

(좌  동)
15,000 ~ 30,000 38%
30,000 ~ 50,000 40%

 50,000 ~ 100,000 42%
   100,000 ~ 45%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총급여1.2억원초과자에대한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축소(50만원→20만원)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 → 20만원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및 최대지급액 10% 인상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0.6~6.0% → 0.5~2.7%) 및 세부담상한 조정(150% 단일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 현행 6억원 → 8억원(23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 현행 11억원 → 12억원

  - “접대비” 명칭을 24년부터“업무추진비”로 변경
  -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5827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354&menuNo=4010100

